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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해석

[전자금융거래법] 타인명의 계좌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24000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였다면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도 선불전자지

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대상 행위

관련 법령의 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1항).

법령해석 회신의 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은 원칙적으로 선불업자가 정한 약정에 따라 운영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에 관

한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서는 환급액 수령 계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간 채

권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의 당사자의 계좌에 환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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